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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제공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, 더불어 제공대가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게 

되었다. 하지만 국가마다 제도의 차이는 존재하였고, 예를 들면, 스웨덴의 경우 모든 

MNO에 대하여 망개방 의무를 부과하였다.

2002년 새 규제프레임워크 하에서는 ‘이동전화망에서의 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

(Market 15)’의 경쟁상황 평가 후 시장지배력(SMP) 보유 사업자 존재 시 지배력 해

소를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도매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,27) 구

체적인 규제처방의 하나로 재판매 제공(제3자에 의한 재판매(MVNO 포함)를 위한 

특정 서비스의 도매 제공)이 포함되었다(Access Directive, Article 12).

□ 현황 및 성과

EC에 따르면 2006년 7월 유럽에는 290개의 MVNO가 존재하며, 이는 2005년에 비

[그림 3－3]  2006년 중반 유럽의 MVNO 국가별 점유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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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) 이동망에 대한 접속의 유형에는 로밍서비스를 포함하여 MVNO접속, SP접속을 정

의. 자세한 내용은 EC(1999)를 참고.
27) 도매시장(8～18번 시장) 평가 결과 SMP 보유로 판단된 시장의 경우 재판매 의무

를 포함, 투명성 의무(회계 관련 정보, 기술적 특징, 망 특징, 공급 조건 및 조항 등 

정보공개), 비차별 의무, 회계분리 의무, 망개방 및 상호접속 의무, 요금규제 등의 

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.(Access Directive)


